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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1)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이관후(서강대) · 조희정(이화여대)

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

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

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

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

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

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

요한 목적이 있다.

주제어: 폐쇄회로카메라(CCTV), 어린이집,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

 * 이 연구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RF-2013S1A3A2054667)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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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변화와 감시, 그리고 인권

감시는 그 자체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수반하기 쉽고, 보다 근본

적으로 인격권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

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장교식 2014, 285). 그러나 이러한 속성 때문

에 감시 주체가 이 수단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감시 

방식의 고도화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근대를 기점으로 진행된 감시 유형과 원리 변화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Tudge 2010). 첫째, 인적 통제에서 기술적 통제로, 

둘째, 공포적 통제에서 기만적 통제로, 셋째, 국가 통제에서 사회 통제

로, 넷째, 비합법‧자의적 통제에서 합법‧제도적 통제로의 흐름이 그것

이다.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과정을 분석하면서, 위 변

화 중에서 특히 첫째와 넷째 변화 사이의 시간적 부조화에 주목한다. 

스테판 그레이엄이 말하듯, CCTV라는 기술이 그저 존재하는 것과 그

것이 확산되고 자동화되며 유비쿼터스화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기술이 인간과 맺는 관계적 가치(value) 자체

가 전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Graham 2002).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상과 내용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합법적‧제도

적 변화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 이러한 위험은 현실이 된다.

합법적·제도적 변화의 지연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감시의 정당성 문

제와 직결된다. 첫째, 감시 범위의 확대 때문이다. 근대사회에서 시민

의 자유에 대한 요구의 증대만큼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리 능력 확장

이었다. 한편에서는 시민권과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것 역시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85

정부의 중요한 기능으로 성장해 왔다.1) 둘째, 감시 주체의 확장이다. 

IT(Information Technologies)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네트워크 공간에 대

한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네트워크 빅브라더(Network 

Big Brother) 뿐만 아니라 작업장 감시를 업종으로 하는 기업, 즉 스몰

브라더(Small Brother)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브라더에 이

은 스몰브라더의 존재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제가 보편화되는 

빅에브리바디(Bid Everybody) 상태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보편화가 확산되고 있다(전명산 2014, 44). 

셋째, 감시방법의 정교화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감

시와 관리 방식은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전하였다. 24시간 360도 방향

을 감시할 수 있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작업장에서 이메일

과 메신저 등 프로그램 통제, 통신 발달에 의한 도감청 기술의 발전, 

거의 모든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Blackbok)에서의 상시적

인 촬영, CCTV를 모바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상황 등은 개인의 사

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신기술의 발전을 선호하

는 산업화 논리에 밀려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감시의 일

상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장 때문이다. 개인이 하루 동안 생

활하면서 CCTV에 노출되는 빈도가 수백 번이 되어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제도적인 이의 제기나 병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는 어렵다. 또한 안전(security)이 국가의 주요한 책무가 된 근대 사회에

서는 감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1) 정부의 관리와 통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국가나 오늘날 이슬람 신정정치 같은 권위

적인 방식을 쉽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다양한 기제와 

방식을 통해 시민의 개인적 자유와 사회관리를 정당화시킨 사례도 대단히 많다. 대표

적으로, 2010년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미국 정부의 폭넓은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스노든(Edward Morpheus Snowden)이나, 온라인상으로 정부비밀문서를 공개하

고 있는 위키릭스(Wikileaks)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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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 일상화 양상

은 현대 사회에서 감시가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이고 있다.

2. CCTV 관련 법제도 및 연구 경향의 문제점

이 글은 현재 한국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감시의 확장과 제도적 통

제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표출된 사례로서 어린이집 CCTV 의무

화 입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CCTV는 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해결책으로 선호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는 사실상 분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Graham 2002). 기술적 진보

로 용이해진 카메라 중심의 감시와 이에 맞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경계는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규제의 도입이나 입법 과

정에서의 논쟁을 통해 점진적인 방식(installment)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제적 표준보다는 각 나라마다 상이

한 인권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고 반영된다.

그러한 점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과정은 한국에서 

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이 입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기술 제도화 중

심의 감시 시대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법체계 및 입법과정

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국

내의 CCTV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관련한 연구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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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기 취지 및 주요 내용(조항) 담당부처

‘공공기

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 

2007. 

5. 17.

<취지>

인권침해 방지

<주요 내용>

- 설치시 사전에 지역주민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행정안전부

1) 국내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감시체계로서 CCTV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서울 강남구청에서 방법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2002년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

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의 CCTV 도입은 대폭적으로 증대되었고 

2008년까지 민간 부문에는 250-30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대수는 총 22,214대이며, 전국적으로 40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

운영 중이다.2) 한편, 학교도서관 CCTV 설치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는, 1995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감시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 법은 2011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통합되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확산되면서, 관련 

법제도도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국내의 CCTV 관련법

규는 1994년「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된 것이 시초인데,3) 

2007년까지는 우리 법령에 CCTV 관련 규정이 부재했다.

<표 1> 우리나라의 CCTV 관련 법제도 현황

2)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자치부 통계. 2015.
3)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자주식 지하 및 건물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전

체를 볼 수 있는 CCTV 등 방범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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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촬영범위 등 안내판 설치

- 목적 외 촬영 방지를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사용 금지(이상 제4조)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제14조)

- 규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23조)

- 민간 부문 CCTV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나누어짐

‘개인정보

보호법’

2008. 

8. 12.

-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불가능(제24조)

-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60조)

행정안전부

‘공공기

관의 

방범 

CCTV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 

4. 19.

- 법률 명확화

- 고지 및 동의절차 준수

- 내용의 정확성, 인적 보안조처 확보

- 촬영범위, 녹음 제한

- 제3자 정보제공을 엄격히 금지

-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보장

국가인권

위원회

‘공공기

관의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2007
- 각급 기관은 CCTV 관리를 위한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행정안전부

‘CCTV 

개인영

상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

2006

. 9.
- 법적 강제성 없음

정보통신부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법형식적인 면

에서 보면, CCTV 설치ㆍ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질성 이론’4)에 따라 법률에 중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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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지나치게 사

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제25

조 한 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

이나 지침에 위임되어 있다. 현행법으로는 일단 CCTV가 설치된 후의 

저장기간, 열람 자격, 인권 침해시 본인의 관련 영상 삭제 요구권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고, 이의 제기 또한 어렵다. CCTV로 인한 인권 침

해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종합

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며 여러 관련법에 

CCTV 관련 사항이 산재되어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CCTV를 관리

하고 있는 주체들조차 사생활침해 등 운영에서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

라고 보는 경우가 54.8%에 달하며, 88.5%는 CCTV를 통해 감시사회가 

구현되리라고 보고 있다(신영진 2007). CCTV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

여 마련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다(고현욱 2012).

2) 감시에 대한 국내 이론적 논구의 특징 : 편협과 편향

우리나라에서 CCTV에 대한 연구 경향은, 범죄예방 효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CCTV 설치의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루는 법학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2002년부터 CCTV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 기

술적인 측면 외에 감시나 프라이버시 보호 혹은 인권 차원에서의 연

구가 아직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영상 감시로 인한 인격권과 

4)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

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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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권리 침해 

현황 조사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

제도 규제, 원칙 

준수

시민사회 

합의, 

거버넌스 

운영

연구

결과

김양현(2007), 

김왕배‧

이경용(2003), 

박동균(2006), 

이상원‧

박윤규(2006), 

이주락(2008), 

장여경(2002), 

허경미(2013)

강상현‧김호성(2013), 

고시면(2003), 

김동윤(2006), 

김상진‧김찬선(2014), 

박동균(2006), 

박정훈(2010), 

박주상(2006), 

이광석(2013), 

이인규(2011), 

이창범(2004), 

이철호(2005), 

이희성(2003), 

장교식(2014), 

정태호(2008), 

홍성욱(2002)

고현욱(2012), 

김양현(2007), 

노호래(2005), 

박주상(2006), 

배재현(2012), 

성홍재(2010), 

손주연(2014), 

허형석(2003), 

이민영(2006), 

이상원·박윤규(2006), 

이상원·이승철(2005), 

이주연(2012), 

이창범(2004), 

정태호(2008)

김기창(2013), 

노호래(2005), 

박동균(2006), 

표창원(2002)

자유, 프라이버시, 노동권,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주제들이 모두 법학 

쪽에서만 접근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이 CCTV

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소외로 이어졌으며,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입법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2> 기존 연구에서의 CCTV 이슈 및 쟁점(2002-2014년)

법학적 논의를 포함하여 기존 CCTV에 대한 논의의 성과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면에 있어서는 크게 권리 침해 현황 조사, 프

라이버시 보호와 인권, 제도규제와 원칙 준수 및 시민사회 합의와 거

버넌스의 네 가지 분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

로 가장 많은 연구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권, 제도규제와 원칙 준수

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것이며, 시민사회 합의와 거버넌스는 모

든 연구결과의 결론 부분에서 공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기존 연구는 현황 조사, 인권, 제도의 세 분야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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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권리 침해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경우는 우선, 양적인 측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CCTV로 인한 권리 침해나 의식 변화를 계량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조사한 신뢰도 높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백

데이터(Back Data)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CCTV 논의의 실질적인 발전이 어렵다. 셋째, 프라이

버시 및 시민 인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고찰은 시민사회의 동의 및 

거버넌스 분야와 연결되는데, 감시를 거시적인 역사철학적 관점이나 

사회구성적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하면서 당위적 주장을 하는 연구가 

많다. 넷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법적 완결성을 지엽적으로 

논의한 연구이다. 사실상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법학적 

연구에 따라 지금까지「개인정보보호법｣이 수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CCTV가 가진 본질적 인권침해

의 속성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3.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검토

1) 쟁점 : 프라이버시 개념의 불확정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CTV와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의 이해와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다. 

첫째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제도화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불확정성이

다. 기술발전의 추세와 경향성을 볼 때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결코 침해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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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기본권은 아니다. 프라이버시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

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이해되고, 우리는 그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술 변화를 감시와 프라이

버시의 제로섬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의 경로에

서 시민의 권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

요한 것이다. 그 점에서 CCTV 관련 입법의 핵심은 프라이버시와 공사

(公私)를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Gallagher 2004, 290-1).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화와 규범화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CCTV 설치를 통한 감시가 동의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규범적 불가피성(legal and normative inevitability)’이 적

절히 제시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공적·사적 공간의 규범적 구분(normativ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Gallagher 2004, 272).

둘째,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보의 유통가

능성을 제한하는 주체와 과정의 문제다. 데이비드 라이언은 현대의 감

시체계에서 높아진 정보공개 가능성을 ‘새기 쉬운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즉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감시였기 

때문에 그것의 전파성이 제한되어서 감시라는 그릇이 잘 밀봉되어 있

던 반면, 이제는 감시라는 그릇이 곧잘 새는 쪽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Lyon 2001, 69-70). 기술 발전에 의

해 새로이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정보화시대의 감시와 인권에서 중

요한 변수가 된다. ‘새기 쉬운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CCTV 문제

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CCTV가 개인의 존

엄성에 포함되는 익명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방법으로 자

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르센의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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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개인의 범죄여부, 혹은 범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서 개인의 영상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존엄성에 기초한 익명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Larsen 2011). 따라서 영상의 공개여부와 그것의 

유통가능성은 CCTV 관련 입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개념 및 헌법에서 인정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도화와 규범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2) 기본법 부재와 입법과정의 문제

위 논의를 따르면,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에서는 CCTV로 인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지점, 즉 영상을 통해 영유아들의 인권을 보호

하면서, 동시에 교사와 영유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통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번 법 개

정 과정에서는 입법 형식과 논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형식적으로 CCTV 의무화

와 관련된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안에서만 논의되었고, 이로 인해 상

임위원회 중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독자

적으로 심의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5)

첫째, CCTV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범주가 불확실했

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항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5) 법사위 심사는 모든 법안이 공통으로 거치는 과정이므로 여기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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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같은 조 7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다. 즉,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인 별개의 개념으로 별도로 규정되

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은 법

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고시인 <표준개인정보의 보호지침>에 의거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도 개인영상정보 범위를 ‘사생

활과 관련된 영상’이라고 제한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같

이 ‘공적 생활’과 연관된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영유아보육법｣만 

개정했는데, 이로써 다양한 추가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개별 조항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루지 않고, 이를 ｢영유

아보육법｣에 있는 기존의 ‘설치기준’ 조항의 하위 항목에 추가하면서, 

CCTV가 다른 안전시설과 동일하게 다루어졌다. CCTV가 놀이터를 규

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같은 설치기준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법안은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르는데 대해 영유아의 권리 훼손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포

함된 부분은 15조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규정한 항목이다.6) 이에 

대해 기존 법에서는 단순히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

해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별도의 조가 아니라 바로 이 조에 

15조의 4항과 5항을 추가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놀이터 설

6)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총 15개의 개정안들이 병합 심의되

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확정되어 2015년 4월 30일에 본회의에서 통

과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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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재해대비시설이 비록 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

기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CCTV는 훨씬 복잡하고 치명적인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데도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셋째, 감시대상이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

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영유가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15조 2항

의 2에서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것”, 2항의 3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침해받

지 않아야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어린이

집 CCTV 의무화의 취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을 사각지대 

없이 평균 7개의 감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그런

데 9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보육시설과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위 심사과정에

서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해석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

다.7) 그런데 이 역시 정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토보고서는 침해될 

인권을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보

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서의 초상권은 소유권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교사나 학생이 감시

7)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검토보고�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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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인격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적다. 또한 보육교사

가 가진 노동자의 권리라는 해석은, 넓게 해석하더라도 노동권 안에 

부당한 감시체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주

장에 불과하다. 검토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표현한 부분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라는 부분인데,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우선 ‘모든 사생활과 비밀은 자유의 차원에 속

하는가?’, ‘자유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 현실에서 다른 권리와 대립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에서 하는 행위가 사생활이며 비밀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공적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영상 촬영되어 보관될 경

우, 또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제 3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될 겨우 인권

침해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심각성이 있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단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

여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등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여기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의 핵심이지만, 실제 의원들

의 토의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이처럼 불확실한 조항에 대해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도 이에 대한 논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에

서는 이례적으로 반대토론이 없는 가운데에서 찬성토론이 있었다. 4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의진 의원은 이 법이 “학대 예방과 사후 확인을 위

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설치에 따라 어떠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섯째, 위임입법의 문제다. 공공기관에 의한 CCTV 설치의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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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개인정보보호법｣25조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안전행정부

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

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에 불

과하다. 95%에 달하는 사설 어린이집의 CCTV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에 기반을 두며, 가장 핵심적인 운영·관리 지침은 위임입법 형식인 시

행령으로 정해져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보건복

지부의 통제를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과정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제도적, 구조적 

조건이 있었다. CCTV 관련 기본법이 부재한 가운데, 설치여부와 관리

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들이 다른 목적의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존재하

고 있고, 결과적으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의 핵심적 사안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감시체계의 운영과 통제를 

실제로 담당하게 되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의 인권침해성이나 영상

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인식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8)

3) 네트워크 카메라(NDVR) 문제

CCTV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2015년 3월 국회 본회

의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폐쇄형 텔레비전인 CCTV와 개방형인 네트워크 카메라의 차이점을 인

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CCTV와 네

8)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CCTV는 2013년 기준으로 총 56만 5천여 대이고, 이중 26만 대

가 범죄예방용이다(안전행정통계연보 ; 개인정보보보종합지원시시스템 현황 ; 장교식 

201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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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카메라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

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

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DVR)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

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

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불리며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최근 등장한 NDVR(Network Digital 

Video Recorder)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영상저장장치로 기존의 

CCTV와 월등한 기능차이를 보인다(장교식 2014, 282). 이 장비는 원격

으로 PC와 단말기, 휴대폰 등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고 전송화질도 훨

씬 뛰어나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단순히 화

면을 녹화하는 것과 그 화면을 무한대로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다는 것

은 영상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에서 애초에 성격을 달

리하는 것이다.

1차 네트워크에서는 수신자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송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2차, 3차 네트워크를 통해 무제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한 사람이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제3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튜브

(Youtube)에 올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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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부모에게만 전달되는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교사와 어

린이들의 개인정보는 사실상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과적으로 CCTV는 영상 전송 방법과 이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대단

히 적은 반면, 네트워크 방식은 그 활용방식과 대상이 거의 무제한적

이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태규 전문위원과 서기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9)

심태규 전문위원 :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영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보육교사 및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근로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자기

가 일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

까? ... 여기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는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설치를 강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지요.10)

여기서 두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카메라가 우리헌법

9) 제331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3. 3).
10) 서기호 의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를 한 조항에서 다루고 있

다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하였다. “15조의5에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자는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

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카

메라는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규율하고 있어요. 

이 법률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하더라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 3

항에도 보면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네트워크카메라는 당

연히 유출이 다 무조건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이 체계상 안 맞습니다.” 제

331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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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우리 헌법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결권이란 개인이 자

신에 관한 정보의 배포나 사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개인 정보의 무제한적 조사, 집적, 이용, 제공으로부터 개인으로 보호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 즉 개인의 결정 및 행

태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1) 이에 따르면, 인지 및 발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학대 방지를 위해 사후적 확인을 위한 수사목

적의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CCTV 설치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

성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가능한 네

트워크카메라 설치는 ‘개인 정보의 무제한적 조사, 집적, 이용, 제공’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

이다.12) 

보건복지위가 간과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폐쇄형 CCTV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관할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해서

는「개인정보보호법｣이 관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항은 법

사위에서 지적되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되돌아온다. 이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는 사실이 확인된다.13)

김현숙 위원 : 그렇다면 어제 얘기랑 좀 다르신 거고 ... 만약에 앞

으로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지

금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붙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

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11) 헌재 2005. 05. 06, 99. 헌마 531; 장교식. 286.
12) 이외에도 누가 어떤 경우에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경

우를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는 위임입법에 해당하는 조항도 지적되었다.
13) 제 331회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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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태한 : 오해가 있는 부분은14) ... 기술적

인 것하고 법적인 부분이 서로 섞여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무

슨 얘기냐 하면 CCTV하고 네트워크 TV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

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 그러니까 법사위 법으로 하면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법에 의하면?

또한, CCTV 설치 의무화의 발단이 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의 체포 다음날인 1월 16일자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아도,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애초에 전혀 없었다는 것

이 잘 드러난다. 이 대책에는 “(영상공개)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네트워크TV, 영상공유 모바일앱 등 

활성화”라고 명시되어 있어, 네트워크 TV는 물론이고 이를 모바일앱

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이다.15)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이후의 법안심의 과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6)

14)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단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사위에서 서기호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출석했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사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

다. 제 331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3. 3)
15) 보건복지부. 2015.「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련 보도자료｣(2015. 1. 16)
16)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다. 여

야를 떠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

면, 3월 3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부결된 배경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의 심의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법사위 의원들을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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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월에 다시 통과된 개정법안이 이러한 쟁점을 전혀 해결하

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항은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 4월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김진태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임의적으로 전원 동

의하에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없고요. ... 

보호자들이 또 막 이것을 요구하면 과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동의 안 하고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지요.”17)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관리가 잘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

지만, 개방형인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관리는 지금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CCTV의 설치 및 기술적 허용정도, 설치장소

의 공적·사적 구분과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Gallagher 2004, 273-4).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어린이집 감시카

메라는 실제로 두 개의 법에 의해 통제되도록 결정되었다. CCTV의 경

우 ｢영유아보육법｣으로, 이 영상이 네트워크 TV로 운영될 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운용되는 것이다.18)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

은 개방형 네트워크 텔레비전 설치에 대해 국회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 허용했다. 학부모와 교사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이 원하면 교사들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대단히 크다. 현행법은 개

인정보의 무제한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편 원칙을 세우지 않았

고, 고용조건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교사의 동의라는 극히 부실한 제

17) 제 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4. 29)
18)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서기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 역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부

분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103

한 조항만 부여했다.

4) 감시와 포퓰리즘

CCTV 설치 의무화가 결과적으로 법제화되었지만, 사실상 정부와 국

회를 제외하면 이 법의 입법을 바란 당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감시가 유발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인지와 공론화의 부족, 기본

법의 부재로 인해 입법이 가능했다. 사회적, 법적 논란이 적다는 점이 

정부와 입법자가 포퓰리즘에 따라 CCTV를 선호하게 된 이유였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2월 9일에 있었던 이 법의 공청회에서 잘 드

러난다. 국회는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9명 중 어린이집 측 인사가 

5인(연합회 회장, 원장, 교사 2, 정책연구소 소장), 학부모 2인, 영유아

보육학회장, 사회공공연구원 각 1인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청회에 나온 학부모 2명이 역시 모두 CCTV 의

무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인성이 CCTV로 바

뀌지 않으며, 감시체계가 오히려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CCTV가 가진 한계를 언급했는데, “[감시카메라 

하에서 보육교사는] 아이 옷에 밥알이 묻어도 떼어주기 겁난다. 꼬집

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이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

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좋은 인성

의 교사 양성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란 예

방의 차원이 아니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이들은 공감하고 

있었다.19)

19) 학부모, “한결같이 CCTV 설치를 얘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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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 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문제의 발단이 된 인천

의 어린이집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공청회에 참

석한 한 학부모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20)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한 조사연구에 의해서도 뒷받

침된다. 이 조사연구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자

녀를 보내는 부모들 중에서는 절반정도가 의무화를 지지하지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의무화보다는 '원장, 교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모들의 경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부모가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 자녀가 생활하는 모습을 

궁금해 하고 알고 싶다는 호기심의 충족이 우선한 것이다(김은하·손수

민 2015, 112).

공청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된 사회공공연구원의 제갈현숙 연구

원 역시 감시가 아닌 정부지원의 확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줄이

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입법기구가 공공

보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감시체계로만 이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21) 어린이집 연합회 연구소에서는 

부모 된 입장에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정책 등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

는데 과연 CCTV만 설치한다는 게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학부모, “이번에도 학대가 일어났던 곳은 분명 CCTV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지 부모 입

장에서 조금은 의심이 생깁니다.”
21)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5.3%로 사실은 참여정부 이후로 증가되지 않고 

있고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88% 수준입니다. ... 사실은 정부가 공공보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다 넘기고 규제

로 사후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 주체인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적으로 규제와 처벌만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국

공립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행해 가는 그런 모형이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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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휴게 공간이 없는 교사들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22)

그러나 공청회에서 나온 이러한 지적들은 입법과정에는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말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통

한 감시체계가 학부모들이 뜻이 아니라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부와 국

회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부모들은] “CCTV 설치하면 뭐해?” 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

게 어디 학부모님들의 의견에서 나왔는지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러한 학부모들의 태도에 당황한 것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CCTV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답변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

서, 오히려 화살을 교사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교사님들이 여기 두 분 

와 계시지요.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십니까? 

우리 교사님들 두 분 반대하시지는 않나요?’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반

대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된 질문을 던졌다.23)

결과적으로 보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수

단으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반대를 표시했다. 특히 CCTV의 효과의 제한성에 대해 학부모가 오

히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CCTV를 통

좋겠고요.”
22) “교사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4곳 중 1곳이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

장받는 곳이 2곳 중 1곳입니다. 교사가 지금 현재 보육환경 속에서도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안인지...”
23) 이 날 공청회에서 유일하게 CCTV 설치를 지지한 사람은 아동복지학 전공자로,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그는 감시 

체계가 가져오는 인권 침해의 소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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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시 체계보다는 교사들의 인성과 역량의 확대가 문제의 핵심이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CCTV가 최후의 수단이라

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눈을 감고 포퓰리즘에 영합해 CCTV를 선택

했다.

5) 압축적 입법과정의 문제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적 규모의 새로운 감시체계 시스템이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 22만 개의 CCTV가 설치되며, 설치비용도 

최소 880억 원에 이른다.24) 약 20여년에 걸쳐 전국에 방범용으로 설치

된 CCTV가 총 26만 개인데, 이에 필적하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불과 

몇 달 만에 수립되는 것이다. 이 감시체계에 노출되는 인원은 교사 10

만 명, 영유아 150만 명으로 총 160만 명이 주간 8∼12시간 동안 상시 

감시체계에 포함된다. 영상기록이 90일 동안 저장되며, 네트워크 텔레

비전을 통해 학부모는 물론 제 3자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그런

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법은 불과 3개월여 만에 단 1회의 공청회

를 통해 만들어졌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방안 자체가 사실 대단히 즉흥적으로 제안

되었다. CCTV 설치 의무화의 발단이 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

대 사건 발생한 것은 2015년 1월 8일이다. 아동 학대의 흔적을 발견한 

부모는 12일에 경찰 신고를 하고, 이 사건은 다음날인 13일에서 15일 

2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은 국비 40%, 시비 20%, 구·군비 20%, 자부담 

20%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부담이 20%라고 하지만 그 금액이 소규모 가정형 어린

이집에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린이집들이 자부담 20%에 부담을 느

끼자 일부 CCTV 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자부담 20%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유혹

하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4698086836248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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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해당 보육교사는 15일에 '긴급체포'

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교사 체포 후 불과 하루 뒤인 1월 16일

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최초 아

동학대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신고 된 지 4일, 체포된 지 1일 만에 정

부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모든 어린이

집에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약 열흘 뒤 1월 27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에서

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재확인되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사

건 발행 한 달 뒤인 2월 9일에 열렸고, 공청회 개최 후 다음날인 10일

과 11일 이틀간의 법안소위를 거쳐 2월 24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열흘 뒤인 3월 3일에 본회의 회부되었는데, 

여기서 이 법안은 부결된다.25)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에 다시 

유사법안을 상정하고, 다시 4월 21일에 단 한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쳐 

4월 23일에 보건복지 상임위원에 통과한다. 이 법이 4월 30일 본회의

에서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2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말 그대

로 숨가쁜 일정을 통해 법제화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홍콩,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어린이집 CCTV를 의무

화한 3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룻밤 만에 나온 정부대책을 통해 요람에

서부터 곧바로 국가적 감시체계에 노출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감시체계가 가져오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거의 논

의되지 않았다. 결국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는 헌법재판소에 지난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CCTV설치법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사

25)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4명, 반대 42명, 기권 45명으로 부결
26) 재석 190 중,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반대와 기권이 87명에서 반대 없

이 기권만 6명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81명의 국회의원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

했는데 법안이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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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등 12개 규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7)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판이 없다면, 감시에 대한 유사한 입법

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번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4. 결론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지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의 보장이라는 필수

적 가치들이 하나의 체계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 주체, 범위가 확장되고, 일상화되는 것도 중요한 변

수이다. 또한 감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관료‧경제 등 다양한 주

체와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겹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딜레마에서 발

생하는 문제는 진리적 정의가 아니라 잠정적 합의와 타협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시는 합법성과 동의, 민주적 정

당성의 문제를 수반하며, 현대 정치에서는 입법자인 대의기구가 그 역

할을 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

무화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았다. CCTV 설치 의무화와 네트워크카메라 

허용으로,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대단

히 높아졌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교사의 휴게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공적 생활은 물론 사생활 역시 열람자에게 고스란히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논

2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954474&code=41121111&cp=nv (검

색일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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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CCTV는 공공장소에서의 CCTV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

리는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다. 반면 작업공간(work place)나 교육환경, 보육환경 등 공사 구분이 

불분명한 특정 공간이 완전한 실시간 감시 체계 하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Sætnan, Ann Rudinow, Lomell, Heidi Mork, and 

Wiecek  ̧ Carsten 2004, 397-9). 이러한 공간에서 안전을 빌미로 감시체

계가 손쉽게 도입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CCTV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CCTV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었고, 학교나 작업장과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의 연

속적인 감시는 대단히 예외적이다(Norris, Clive, McCahill, Michael and 

Wood, David 2004, 113). CCTV의 천국이라는 영국에서도 공공 어린이

집(children centre)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애초에 던지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지켜져야 할 공간과 시

간, 대상과 그들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토의가 거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은 순전히 기술적, 행정편의적, 포퓰리즘적인 입법편의주의에 따

른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CCTV 등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

은「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령이 아닌 정부의 지

침이나 가이드라인도 비체계적이다. 일차적인 과제는 현행「개인정보보호

법｣을 개정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차후에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

하여, 이번의 경우처럼 개인영상정보를 통한 대규모의 감시 체계가 개별법

의 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법의 제

정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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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구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CCTV에 대한 법적 규제는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정보는 어

떻게 관리될 것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 핵심

적인 이슈다. 이는 특히 1998년 제정된 영국의 인권법과 유럽의 정보보호

법간의 갈등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문제에 관해 정답은 없다. 영국과 

유럽은 CCTV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다(Gras 

2004, 216-8). 문제는 그 질문들을 대하는 한 사회의 태도와 인식 능력, 

그리고 법과 제도의 수립과 운용의 경험이다. 그라스는 이에 대해 "효율

적인 통제는 CCTV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만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경찰이 그것을 활용하기 전에, 프라

이버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권위를 가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근본

적인 인식이 있는 나라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시스템의 구축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보는 경

험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법적 통제는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Gras 2004, 228)”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감시체계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인권의 보호가 사회과

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술적인 변화가 이끌어내는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 이슈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자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올해 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입법부에서 다루어 질 때, 핵심쟁점이 어떤 부분이고 입법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한 학자가 우리 학계에 있었는지 자

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시대의 사회과학이 당대의 문제를 이론의 대

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015년 10월 7일 접수, 11월 4일 심사완료, 11월 18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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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 Analysis of legislation 

procedure for compulsory installation of CCTV in nursery

Lee Kwanhu ‧ Cho Heejung

In surveillance, CCTV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but also dangerous 

mean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expansion of its area and subject, 

elaboration of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From this view,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dure of reformation of 'Infant Care Act' in 

2015. First, there was no framework act about CCTV so that no issue was 

raised with the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Secon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ial values on human rights in surveillance 

because of lack of coherence and speciality in Standing Commissioners 

Committee. Third, this legislation became a model which suggests that 

surveillance can be a easiest way to escape from social issues about security. 

Finally, by this legislation we will be faced with a brand new and grand 

system of surveillance without critical review and deb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CCTV, first of 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The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Image Date protection Act'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valid and 

legal regulation of personal image date protection.

Keyword : CCTV, Nursery, Surveillance, Privacy, Human right




